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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변경 계획(안) 비교표

페이지 기존 계획 승인 내용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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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추진 일정  

○ 현지 평가: 2020년 8월 ~ 10월 중 1회 실시 

- 단, 공공성 영역의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는 상반기 1회 추가 실시(연 2회)

□ 평가 추진 일정  

○ 현지 평가: 2020년 8월 ~ 10월 중 1회 실시 

- 단, 공공성 영역의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

가능정보 신뢰도’에 평가는 2020년 상반기 1회 실시

<자원정보 중증질환수용가능정보 신뢰도 평가 기간 조정 사유>

․(원칙)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간의 실적자료가 반영

되는 현지 평가 실시

→ 회고적 평가를 실시하는 다른 지표에 대한 현지평가와

달리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에 대한 현지 평가는 평가실시 당시의 실적

자료를 평가하게 되므로 해당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예. 2019.7～2020.6.)에 맞춰 하반기 1회, 상반기

1회 현장평가 하는 것이 원칙(예.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현황) 2016년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으로 2017~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기간과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 실적자료 평가 기간이 

불일치 발생((예. 2019년 평가 대상기간은 2018.7.～

2019.6.이나,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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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뢰도’ 실적은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자료 반영)

(조정)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평가대상 기간과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

실적자료 반영 기간이 일치되도록 조정 추진

→ 2019년 하반기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

가능정보 신뢰도’ 실적자료는 2019년 평가에 旣반영

되었으므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한하여 2020년

상반기 평가만으로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를 평가하고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부터 평가 대상 기간과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

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 실적자료 반영 기간 

일치(예. 2021년 응급의료기간 평가 대상 기간은 

2020.7.～2021.6월 / ‘자원정보 신뢰도’와 ‘중증질환 

수용가능정보 신뢰도’ 실적정보 평가를 위한 현지평가는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각 1회 실시)

□ 평가 결과와 수가 연동

…

□ 평가 결과와 수가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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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수가 적용을 위한 2020년 평가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참고로 2020년 수가 적용을 위한 

2019년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응급의료 수가 수가 산정과 연동되는 평가 지표

․응급진료 전
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관찰료

안전성 3-1) 적정시간내전문의직접진료율

안전성 3-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응급전용 중환
자실 관리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기능성 1-4)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수가 산정과 연동되는 평가 지표를 모두 3등급 이
상(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이상)
받은 경우에만 해당 응급의료 수가 산정 가능

※ 2021년 수가 적용을 위한 2020년 평가 기준

응급의료 수가 수가 산정과 연동되는 평가 지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

안전성 3-1) 적정시간내전문의직접진료율

안전성 3-2)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

효과성 1-2) 전담전문의

공공성 1-2) 자원정보신뢰도

안전성 3-1) 적정시간내전문의직접진료율

․응급전용중환자실관리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시성 1-2)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기능성 1-3) 최종치료 제공률

기능성 1-4) 전입중증응급환자진료제공률

☞ 수가 산정과 연동되는 평가 지표를 모두 3등급 이상(적정
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이상) 받은 경우에
만 해당 응급의료 수가 산정 가능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가산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방안(2019.11.22.)에 따라 ‘안전성
3-1)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효과성 1-2)전담
전문의’, ‘공공성 1-2) 자원전보 신뢰도’ 결과를 활용하여
가산 세부조건에 해당 되는 기관에 수가 적용


